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223호

2. 발 의 자 : 임춘대 의원(찬성자 19명)

3.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4.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Ⅱ. 제안이유

 ◦ 서울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거래품목과 휴업일 

및 영업시간을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고 있는 바, 해당 사항은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중

요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자 함.

 ◦ 아울러 도매시장의 위치ㆍ면적 및 거래품목을 현행화하고, 주 6일 근무와 

장시간ㆍ심야시간 근무 등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유통종

사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도매시장 인력이탈 및 구인난에도 대응

하여 도매기능을 유지ㆍ강화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휴업일을 매월 1회씩 

추가하되, 추가되는 휴업일은 산지 및 농수산물 유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별ㆍ월별로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비정기로 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거래품

목을 현행화하여 규정함(안 제2조의2, 안 별표 1).

 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휴업일과 개장일의 영업시간을 정하되 불가피한 경



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1회의 비정기휴업일을 추가함

(안 제2조의3, 안 별표 2).

Ⅳ.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Ⅴ.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위치·면적·거래품목과 휴업일·영업시간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

정하고, 위치·면적·거래품목을 현행화하며, 유통종사자의 근무환경 개

선 및 도매기능의 유지·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월 1회 비정기휴업일을 

추가하고자 발의됨.

 2.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현황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4개소를 개설

하고, 이 중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이하 “노량진시장”)1)을 제외한 3개소는 서

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로 하여금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1)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은 수협중앙회가 시설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그 자회사[수협노량진수산㈜]가 관리·운영하고 있음.

(단위: 톤, 개사, 명 / 2025. 11. 30. 기준)

도매시장명 취급 1일 평균 유통종사자 수

(개장시기) 부류 취급물량 도매시장
법인

(경매사)

시장
도매인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산지
유통인

하역인 직판
상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1985. 6.)

청과, 수산 7,499 주1) 9
(257)

- 1,712 168 4,387 1,196 871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2004. 2.)

청과 2,053
3

(38)
59 267 16 26 207 -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1988. 8.)

양곡 84 - - 35 - - 30 -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1971. 6.)주2) 수산 159

1
(11)

- 173 8 1,853 100 484

※ 주1) 청과부류 7,268톤과 수산부류 231톤을 포함한 것임.

주2) 당초 1927년 12월 경성수산시장, 용산수산시장 등을 통합하여 서울역 근처 의주로
에 개장하였으나, 1971년 6월 노량진으로 이전하여 재개장한 것임.

  < 서울시 도매시장 개요 >



 ◦ 그리고 서울시가 개설한 4개의 도매시장은 2024년도에 총 295만 5천톤 

규모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으며, 이 중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전국 48개소2)의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전체 물량

(672만 4천톤) 중 33.8%3)에 해당하는 227만 1천톤을 거래함으로써 우리나

라의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공사는 가락시장의 유통종사자들이 고령화되고 주 6일 동안 장시간 

야간에 근로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어 인력이탈 및 구인난이 심화

됨에 따라 2023년도부터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가락시장에서 동절기·비수기 중심으로 시범휴업을 실시하여 ▸휴업

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응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이 

시범휴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도입방안을 마련하려는 

2) 공영도매시장 33개소, 일반법정도매시장 12개소, 민영도매시장 3개소가 포함된 것임. 
   ※ 투자주체를 기준으로 한 도매시장 구분 
     ⚬ 공영도매시장 :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투자를 통해 개설한 시장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등)
     ⚬ 일반법정도매시장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투자를 받아 개설한 시장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등)
     ⚬ 민영도매시장 : 민간인 등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시장
3) 2024년도에 전국의 공영도매시장(33개소)에서 거래된 물량(652만 9천톤) 중에서는 34.8%의 비중을 차

지함.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25. 6), p.3

(단위: 천톤, 억원)

연도 합계 가락동 농수산물 강서 농산물 양재동 양곡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도매시장 도매시장 도매시장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 0 2 0 3,080 66,782 2,373 50,768 624 12,106 29 674 54 3,233

2 0 2 1 3,011 69,440 2,308 52,563 616 12,799 32 825 54 3,252

2 0 2 2 2,998 72,762 2,317 55,470 599 13,101 30 715 52 3,476

2 0 2 3 2,929 76,785 2,267 58,677 584 13,877 29 738 48 3,493

2 0 2 4 2,955 80,891 2,271 61,826 609 14,948 29 731 46 3,387

2 0 2 5
(11월말 기준)

2,750 72,154 2,115 54,469 568 13,888 23 633 44 3,164

  < 서울시 도매시장의 연도별 거래실적 >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월 1회 수준의 휴업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추진 배경

  ◦ 가락시장 종사자 주6일 장시간 야간근로 등 근무환경 열악
     ▸가락시장 연간 개장일은 305일(일요일 이외 휴업일은 신년, 설·추석 등 연간 8일)
        ※ 일본 동경도 도매시장 연간 개장일은 253일로 주5일제 시행 중
     ▸종사자 82%가 장시간 야간근로(35%는 일 10시간 초과 근무)  … 2024년 7월 설문
  ◦ 피로 누적에 따른 도매시장 유통 인력 이탈 및 구인난·고령화 심각 상태
     ▸60대 이상 중도매인 57%(10년 후 86%), 청과 하역인 50%(10년 후 87%)
     ▸중도매인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 인력확충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한계
       ※ 최근 구인난이 도매시장법인까지 확산되어 경매사도 구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심화됨
  ◦ 현재 상태의 인력 이탈 및 고령화 방치 시 가락시장 도매기능 위축으로 인한 생산자·소비자 

피해가 전달되는 악순환 불가피
  ⇨ 도매 기능 강화를 통한 생산·출하자 보호를 위해 개장일 탄력 운영 추진

□ 추진 방향
  ◦ <기본방향> 중장기적(단계적)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추진

     ▸우선 출하 물량이 적고, 기온이 낮아 출하조절․품질관리가 용이한 동절기, 비수기를 중심
으로 시범휴업 실시

     ▸산지의 저장여건,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한 저온·저장시설 확충 시기 등 고려 월 1회 
수준 휴업일 도입 후, 추가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락시장은 국내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현 시점에 전면 주 5일제
가 아닌 중장기적인 ‘단계적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추진

  ◦ <시범사업> 시범휴업을 통해 대내외 공감대 조성 및 적정 방안 도출
  ◦ <추진절차> 생산자, 유통주체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

□ 추진 경과 및 결과
  ◦ 추진 경과
     ▸1차 시범휴업 실시 완료(토요일에 3일 실시)
     ▸2차 시범휴업 실시 완료(수요일에 2일 실시)
     ▸3차 시범휴업 실시 중(토요일에 4일 실시 예정) 

구분 1차 시범사업(추진완료) 2차 시범사업(추진완료) 3차 시범사업(추진중)
휴업횟수 3회 2회 4회

휴 업 일

2023. 11. 4.(토) 
2023. 12. 2.(토) 
2024. 3. 2.(토)

2025. 2. 12.(수)
2025. 3. 5.(수)

2025. 11. 1.(토)
2025. 12. 3.(토)
2026. 3. 7.(토)
2026. 4. 4.(토)

운영방안 경매 미실시(정가·수의,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한 거래 가능)

  ◦ 1·2차 시범사업 추진결과
     ▸시범휴업 당일 거래현황 : 시범휴업 거듭될수록 정가·수의거래 점진적 증가 
                                (1차 시범휴업 일평균 거래물량 194톤, 거래금액 4.6억원 
                                 → 2차 시범휴업 일평균 거래물량 345톤, 거래금액 16.5억원)
     ▸1·2차 시범휴업(총 5일 휴업)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 결과 : 시범휴업 다음 날 반입량이 증가하는 경향

이 있으나, 출하자가 우려하는 경락 가격 하락 효과는 없음(다만 토요일에 비해 수요일 휴업이 가락시
장 가격 결정 메커니즘에 변동성을 확대시킨다는 분석 결과가 나타나 토요일 휴업이 보다 안정적)

□ 향후 추진 계획
  ◦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 운영 3차 시범사업 원활한 추진(∼2026. 4.)
  ◦ 2026년 하절기 등 4차 시범휴업 확대 논의(2025. 12.∼2026. 3.)

  ◦ 주요 산지 출하단체 간담회 등 공감대 형성 노력 지속(2025. 11.∼)

  <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 운영’ 추진 현황 >



3. 개정안의 세부 내용

가. 명칭·위치·면적·거래품목 규정 조례에 신설 및 현행화(안 제2조의2, 안 별표 1)

 ◦ 서울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의 명칭·위치·면적·거래품목은 현재 「서울특

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도매시장 조례”)의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해당 사항을 조례로 직접 규

정하고 ▸도매시장의 위치·면적·거래품목을 수정(현행화)하기 위해 안 제

2조의2와 안 별표 1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도매시장의 개설 및 거래품목) 서울특별시(이

하 “시”라 한다)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거래품목은 별표 1과 같고, 거래품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

7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2조의2(도매시장의 개설 및 거래품목) 서울특별시

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거래품목은 

별표 1과 같고, 거래품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인이 생

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 중 서울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별표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거래품목(제2조 관련)

도매시장명 위   치
 면    적(㎡)

거  래  품  목 
대   지 건   물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600)

542,920 261,821

ᆞ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

삼류 중 수삼 및 유지 작

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ᆞ 선어류, 패류, 건어류, 활

어(내수면어 포함), 염장

어류, 해조류 및 젓갈류

ᆞ 조수육류, 난류 및 1차 부

산물

[별표 1]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거래품목(제2조의2 관련)

도매시장명 위   치
 면    적(㎡)

거  래  품  목 
대   지 건   물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600)

543,451 501,581

ᆞ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

삼류 중 수삼 및 유지 작

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ᆞ 선어류, 패류, 건어류, 활

어(내수면어 포함), 염장

어류, 해조류 및 젓갈류

  < 삭  제 >

  < 현행 시행규칙과 일부개정조례안 간 내용 비교 >



 ◦ 이는 명칭·위치·면적·거래품목이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고려하여 의회 의결대상인 조례로 직접 규정하고,4)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위치·면적·거래품목이 현재의 실정과 부합

되지 않아 자치법규와 행정현실이 일치되도록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타당

한 입법조치임.

 ◦ 다만, 시행규칙의 별표 1은 2015년 7월 1일 전부개정을 통해 현재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부개정(2015. 7.) 이후

의 여건 변화5)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부개정 당시 이미 현

실화되어 있던 내용6)조차 법제화하지 않고 현실과 규정이 불일치하는 상

태를 오랜 기간 방치해 온 바,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4) 참고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
기도 구리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양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
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순천시 등 다른 지
방자치단체는 도매시장의 명칭·위치·면적·거래품목을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5)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2단계 사업완료(1단계: 2015년 완료, 2단계: 2024년 완료) 등.
6) 강서시장의 폐지된 도로부지 편입 및 친환경학교급식 1센터 완공에 따른 면적 증가(2009년), 가

락시장 축산물 공판장의 음성 이전(2011년), 양곡시장의 철도부지 편입 및 종소유통물류센터 완
공에 따른 면적 증가(2012년) 등.

현행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ᆞ 농수산물 단순가공물품

서울특별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강서구 발산로 

40

(외발산동 427)

209,759 114,079

ᆞ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

곡 중 신선한 것

ᆞ 농수산물 단순가공물품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

(양재동 223)

 30,027 17,021 ᆞ 양곡류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동작구 노들로 

688

(노량진동13-8)

 18,837 21,594

ᆞ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

류, 염장어류, 패류, 해조

류 및 젓갈류 

ᆞ 농수산물 단순가공물품

서울특별시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강서구 발산로 

40

(외발산동 427)

213,032 131,665

ᆞ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

곡 중 신선한 것

ᆞ 농수산물 단순가공물품

서울특별시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36

(양재동 223)

 32,095 18,090 ᆞ 양곡류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동 334)

 40,174 118,346

ᆞ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

류, 염장어류, 패류, 해조

류 및 젓갈류 



나. 휴업일·영업시간 규정 및 비정기휴업일 추가(안 제2조의3, 안 별표 2)

 ◦ 도매시장의 휴업일과 영업시간의 경우 현재는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

칙 제3조와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조례안은 ▸해당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매월 1회의 비정기휴업일을 추가하기 위해 

안 제2조의3과 안 별표 2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시행규칙과 비교할 때 변경된 내용 변경사유

1. 현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로 상향 입법

◦ 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시의회 의결대상인 조례로 규정함.

2. 규정내용 현행화 ◦ 행정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내용 수정

2-1. 가락시장 면적(㎡) 수정

      ◦ 대지 : 542,920 → 543,451 (531 증)

      ◦ 건물 : 261,821 → 501,581 (239,760 증)

◦ 2015년 완료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1단계(가락몰 건립),  

2024년 완료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2단계(채소2동 건립) 

등을 반영하여 대지·건물면적 수정

2-2. 가락시장 거래품목에서 “조수육류, 난류 및 

1차 부산물” 삭제

◦ 2011년 농협 축산물 공판장의 음성 이전에 따라 축산부류

를 거래품목에서 제외

2-3. 강서시장 면적(㎡) 수정

      ◦ 대지 : 209,759 → 213,032 (3,273 증)

      ◦ 건물 : 114,079 → 131,665 (17,586 증)

◦ 2009년 서울시 외곽 폐지우회도로 부지의 강서시장 편입 

등을 반영하여 대지면적 수정

◦ 2009년 완공된 친환경학교급식 1센터, 2011년 완공된 친

환경학교급식 2센터, 2015년 완공된 식품종합상가, 2018

년 완공된 시장도매인 F동 등을 반영하여 건물면적 수정

2-4. 양재시장 면적(㎡) 수정

      ◦ 대지 : 30,027 → 32,095 (2,068 증)

      ◦ 건물 : 17,021 → 18,090 (1,069 증)

◦ 2012년 철도부지를 양곡시장에 편입한 것 등을 반영하여 

대지면적 수정

◦ 2012년 완공된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등을 반영하여 건

물면적 수정

2-5. 노량진시장 위치 수정

      ◦ 동작구 노들로 688 (노량진동13-8) 

        →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동 334)

◦ 2015년 완료된 현대화사업에 따라 시장 위치 같은 동(洞) 

내에서 일부 이전된 것을 반영

2-6. 노량진시장 면적(㎡) 수정

      ◦ 대지 : 18,837 → 40,174 (21,337 증)

      ◦ 건물 : 21,594 → 118,346 (96,752 증)

◦ 2015년 완료된 현대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대지·건물면적 

수정

  < 시행규칙 대비 개정조례안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별표 1 관련) >



 ◦ 이와 관련하여 공사는 단기적으로 월 1회 수준의 휴업일을 가락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2023년도부터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 운영’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려 하고 있으

나, 산지 출하자와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간은 물론 도매시장법인·중도매

인·매매참가인·하역인 등 유통종사자 간에도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합

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이러한 가운데 공사는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 운영’의 일환으로 1차·2차 

현행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 도매시장의 정기 휴

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

만,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 시책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의3(휴업일 및 영업시간)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

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 시책상 불

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영업시간(제3조 관련)

구  분 정기휴업일 영업시간

양곡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07:00 ∼ 

18:00

청과부류

수산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00:00 ∼ 

24:00

※ 하계 휴무일은 도매시장별로 정한다.

   1. 가락시장 : 8월 첫째주 토요일

   2. 기타 시장(강서, 양곡, 노량진시장 등) : 7월 

마지막주 토요일

[별표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제2조의3 관련)

구  분 휴업일 영업시간

정기

휴업일

비정기

휴업일

양곡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매월 1회

휴업일

07:00 ∼ 

18:00

청과부류

수산부류

일요일, 1월1일, 

설연휴(3일), 

추석연휴(3일), 

하계휴무(1일)

매월 1회

휴업일

00:00 ∼ 

24:00

※ 하계 휴무일은 도매시장별로 정한다.

   1. 가락시장 : 8월 첫째 주 토요일

   2. 기타 시장(강서, 양곡, 노량진시장 등) :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 현행 시행규칙과 일부개정조례안 간 내용 비교 >



시범휴업을 이미 추진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3차 시범휴업이 종료된 후 

2026년도에는 4차 시범휴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1·2차 시범휴업의 경우 유

통종사자에게 연간 2일 이하의 휴업일만 부여되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지 

못하면서도 산지 출하자로부터는 불과 5일간 실시된 시범휴업에 대해 분석

한 결과는 데이터가 충분치 못해 신뢰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또한 가락시장을 제외한 3개 도매시장에서는 현재까지 시범휴업조차 추진되지 

않아, 일부 시장(가락시장)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전체 

시장(4개소)에 대해 제도적으로 휴업일을 확대하는 시기는 불분명한 상황임.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일본의 동경도 도매시장과 같이 주 5일제를 시행

하는 것은 제반 여건7)이 갖추어진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할지라

도, 월 1회 수준의 휴업일 도입은 유통종사자에게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

장하고 도매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임. 

 ◦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은 매월 1회 추가되는 휴업일을 특정 날짜나 요일

로 지정된 ‘정기휴업일’로 규정하지 않고, 산지 여건이나 농수산물 유

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별로, 그리고 동일 도매시장 내에서도 월

별로 달리 설정할 수 있도록 ‘비정기휴업일’로 규정하고 있음.

7) 저장시설 등 인프라 구축, 정가수의매매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구 분 1 차 · 2 차 1차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

합 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휴 업 일  수 3년간

총 5일

휴업

2일 1일 2일

휴 업 일
2023. 11. 4.(토) 

2023. 12. 2.(토) 

2024. 3. 2.(토) 2025. 2. 12.(수)

2025. 3. 5.(수)

※ 당초 1차 시범휴업은 4일간, 2차 시범휴업은 3일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산지여건과 
물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1일씩 축소 시행되었음.

  < 추진완료된 시범사업(1차·2차)에 따른 연도별 휴업 내역 >



 ◦ 이는 의무휴업일 추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획일화된 날짜

나 요일로 지정하지 않고 시장별·시기별로 유동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다만 개정조례안의 경우 발의 이후에 입법예고, 토론회, 중앙부처의 의견조

회 결과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명되었으므로 이를 참고한 입법정책적 판

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첫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8)에 따라 10월 28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9)한 결과 ▸입법예고 게시물의 댓글 형식으로 170건, ▸공문으로 2건, 

▸전자우편(이메일)으로 1건, ▸서면(인쇄물)으로 3건, ▸의회신문고로 1건의 의견

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에는 수산 부류를 중심으로 제기된 반대의견은 물론 노

량진시장 중도매인조합에서 제출한 찬성의견도 포함되어 있음〔참고자료 1〕. 

   - 둘째, 동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

칙」10)에 따라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야 할 사안은 아니나, 휴업일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2월 2일 토론회11)를 개최한바, 

토론회 당시 전문가(지정토론자)와 이해관계자 등(참석자)은 찬성·반대의견뿐

만 아니라 보완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참고자료 2〕.

8)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입법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포

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생략
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제3항 생략)
9)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585호, 2025. 10. 28.)
10)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위원회의 심사) 
     ⑤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11) 「도매시장 의무휴업일 도입을 위한 토론회」(2025. 12. 2. 14시∼16시, 서울특별시의회 주최, 임춘

대 기획경제위원장 주관).



   - 셋째, 휴업일 추가는 “농안법”1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지난 11월 26일 서울시가 동 개정조례

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2개 부처 모두 ‘조례로 비정기휴업일을 

추가하기에 앞서 시범휴업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여, 동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더라도 중

앙부처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수 있다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 

   - 넷째, 서울시의 주관부서(민생노동국 농수산유통과)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는 공감하지만 중앙부처에서 불승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미리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처명 회신내용

농림축산

식품부

◦ <수용 곤란>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 운영은 현재 시범운영 단계로 성수기 휴무에 

대한 출하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 현재 비수기 한정 탄력 운영* 중으로 성수기 휴무 등 단계적 시범운영을 통해 

출하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 휴무 실적 : ‘23.11.4.(토), ’23.12.2.(토), ‘24.3.2.(토), ’25.2.12.(수), 

‘25.3.5.(수), ’25.11.1.(토)

해양

수산부

1. 수산물은 시간 경과에 따라 품질이 빠르게 저하하므로, 휴업일을 추가하는 방안

은 물류 흐름과 품질 관리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2. 휴업일 증가 시 시장 운영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음.

3. 일부 중도매인 역시 휴업일 추가에 대해 영업 차질 가능성을 제기한 바, 이해관

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제도 시행 이전 시범운영 기간을 충분히 마련하여 시장 영향 및 이해관계자 의

견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자료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4999 (2025. 12. 5.)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5330 (2025. 12. 2.) 

  < 비정기휴업일 추가에 대한 중앙부처 회신내용 >



입법조사관 연락처

강 민 수 02-2180-8062

 ◦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등 운영·관리의 주요사항을 조례로 상향 입법하고, 도매시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개장일을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함.

 ◦ 다만, 산지 출하자와 구매자 등 관련 주체들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통해 휴업일을 추가할 경우, 유통주체 간 갈등이 심화되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정부 소관 부처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검토의견 >



〔참고자료 1〕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2025. 10. 28.∼11. 1.) 결과 제출된 의견

구분 제출일자 제출된 의견 개요

시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물에 

댓글 형식으로 남겨진 

의견 (총 170건)

2025. 10. 28. 

∼ 2025. 11. 3.

◦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 170건주1)

◦ 주요 반대사유

  ▸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관계자 중 유통종사자(중도매인) 일방의 주장만 

반영된 것임.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부재.

  ▸어획량 조절이 어렵고 부패 속도가 빠르며 신선도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수산물의 특성 고려 필요.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 저하 및 자본잠식 우려.

  ▸출하 제한에 따라 어업인(출하자), 도매인 등의 생계 부담 증가 우려.

  ▸경매 공백으로 수산물 공급 차질, 신선도 저하 및 가격 변동성 확대에 

따라 소비자 피해 확대.

  ▸교대근무 등을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함.

수협중앙회주2)가 

공문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제출한 의견

2025. 10. 31.

◦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

◦ 주요 반대사유

  ▸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관계자 중 일부(중도매인)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음.

  ▸수산물은 농산물과 달리 계획적인 생산이 어려워 도매시장 휴업 시 폐기

되거나 상품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 어업인(출하자)의 생계가 위협됨.

  ▸도매시장 휴뮤는 법인의 영업손실, 직판상인 판매물량 확보기회 상실, 

소비자의 신선한 수산물 소비 불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조례의 취지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교대

휴무를 실시하는 등으로 별도 입법이 없이도 달성 가능함.

수협노량진수산㈜주3)가 

공문과 서면주4)으로 

제출한 의견

2025. 10. 31.

◦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

◦ 주요 반대사유

  ▸전국 산지 어민(출하자)의 생존권 침해 우려.

  ▸수산물의 특성상 신선도 유지 및 유통 연속성이 매우 중요함.

  ▸노량진시장은 국민 식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

어 유통공백 발생시 신선하지 않은 수산물이 유통되는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주1) 의견제출기한(2025. 11. 1.) 경과 후 제출된 2건이 포함된 것임. 

주2) 수협중앙회는 노량진시장의 시설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가락시장에서는 수협가락동공판장을 운영하
고 있음. 

주3)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는 노량진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이면서, 노량진시장의 유
일한 도매시장법인이기도 함. 

주4) 의회에 방문하여 인쇄물로 제출한 것임. 



구분 제출일자 제출된 의견 개요

수협노량진수산㈜주3)가

서면주4)으로 제출하고

의회신문고로 접수한 

탄원서

(노량진시장 종사자 

1,561명 연서)

2025. 11. 4.
(서면 제출)

·
2025. 11. 24.
(의회신문고 

제출)

◦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

  ▸개정조례안을 철회하거나, 철회가 어렵다면 도매시장의 수산 부류는 비
정기휴업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수정의결을 요청함.

◦ 주요 반대사유

  ▸휴업일이 강제되면 휴업 전날 출하물량이 집중되어 공급과잉 발생하고, 
휴업 당일부터는 공급부족 발생되어 가격 폭등이 예상됨.

  ▸중도매인·소매인의 휴무일 전 과잉재고 확보로 인한 비용 증가, 휴무일 
이후 가격변동으로 인한 부대비용 증가와 판매부진에 따른 매출 손실.

  ▸신선한 수산물 공급이 어려워 소비자도 피해.

  ▸어민들의 생계부담 급증.

  ▸입법예고된 내용은 산지 출하자뿐만 아니라 시장 종사자와도 사전 협의
되지 않은 사항임.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조합이

서면주4)으로 

제출한 의견

2025. 12. 9.

◦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의견

◦ 주요 찬성사유

  ▸주 6일의 장시간 야간근로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종사자 이탈 및 구
인난 심화, 고령화 가속(2024년 기준 중도매인 중 60대 이상이 54.3%, 
항운노조원 중 60대 이상이 86.5%) 등으로 향후 10년 내 신규 유통인 
유치 및 육성에 실패할 경우 도매시장 정상기능 유지 및 시장존립이 위
태로운 수준임.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중도매인의 경우 84.8%)으로서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충원도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운 실정임.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조합은 2024년 11월 노량진수산시장 출하주협
의회와 공동으로 도매시장법인인 수협노량진수산㈜ 측에 서울시와 도매
시장법인[수협노량진수산㈜], 출하주협의회, 항운노조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한 후 가락시장처럼 개장일 감
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협의가 2025년 
12월 현재까지 일체 진행되지 않고 있음.

  ▸2025년 9월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조합에서 조합원 167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161명) 중 77.6%(125명)이 시범휴
업 실시에 찬성하고 있으며, 응답자(155명) 중 64.5%(100명)이 향후 1
년 내 주 5일 경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휴업일이 확대되길 바라는 것
으로 나타남. 

  ▸주 5일제가 시행된 지도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매시
장 개장일의 점진적인 감축은 시대의 흐름이며, 조례가 하루 빨리 개정
되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람.

  ▸휴업일 확대 대상에서 노량진시장을 제외해 달라는 것은 도매시장법인
의 요청일 뿐, 노량진시장 유통인들은 휴업일 확대가 모든 도매시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그리고 도매시장법인 측에서 제출한 탄원서도 실질적인 유통주체인 중
도매인, 출하주, 항운노조가 배제된 채 소매상인 위주로 작성된 것으로 
생각되고, 노량진시장 유통인 전체의 의견이 아님. 

※ 주3)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는 노량진시장을 관리·운영하는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이면서, 노량진시장의 유
일한 도매시장법인이기도 함. 

주4) 의회에 방문하여 인쇄물로 제출한 것임. 



〔참고자료 2〕 도매시장 의무휴업일 도입을 위한 토론회(2025. 12. 2.) 당시 지정

토론자 및 참석자가 제시한 의견

구분 제시한 의견 개요

지정

토론자

하역노동조합 

소속 토론자

◦ 의견 요지 : 매월 1회 휴업 도입 필요, 장기적으로는 주 5일제 도입 필요.

◦ 주요 토론 내용

  ▸주 6일제 운영은 오랜 세월 농수산물 유통 발전에 기여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가락시장 

미래 불안의 주요한 원인.

  ▸시장종사자 세대교체 활성화, 시장의 지속 발전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주 5일제로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기능이 존속·발전하게 되면 결국 생산자의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하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임. 

  ▸당장 주 5일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매월 1회 휴업을 도입하는 것은 필

요하며, 단기적인 이해타산에 집중하기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할 시점임.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정가수의매매 및 온라인도매시장 활용, 산지 저온 저장시설 확충, 농안

법 보완 등의 보완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수산물 중도매인 
협회 소속 
토론자

◦ 의견 요지 : 가락시장 수산 부류 주 5일제 도입 즉시 시행 필요.

◦ 주요 토론 내용

  ▸가락시장 종사자의 82%가 장시간 야간근로자, 그 중 35%는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

며, 중도매인의 57% 60대 이상, 10년 후에는 86%가 60대 이상이 될 것(하역 인력도 절반이 

60대 이상).

  ▸그러나 2021년 이후 89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2022년도에는 개장일 감축을 시장관리운영위

원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며, 2023년도부터 시범휴업을 진행하여 왔음에도 여전히 

‘동절기 중심 시범휴업’,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 도입’이라는 말만 듣고 있는 상황.

  ▸수산 부류는 특히 노동강도와 사고위험이 큰 분야이나, 힘든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젊은 인

력의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서둘러 주 5일제 시행이 필요함.

  ▸주 5일제 시행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정가수의거래 및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등 보

완책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이제는 동일한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시한과 로드맵’으로 구체

적인 답변을 할 시기임.

농산물 중도매인 
연합회 소속 

토론자

◦ 의견 요지 : 인간다운 삶을 위해 월 1회 휴업이라도 추진되어야 함.

◦ 주요 토론 내용

  ▸중도매인을 비롯한 가락시장 종사자들은 병원이라도 다녀올 수 있도록 월 1회 휴업이라도 필

요하다고 느끼고 있음. 

  ▸주 5일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에는 중도매인도 수익 감소, 거래처 이탈 우려가 있어 전면 도입

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월 1회 휴업이라도 추진되어야 함.

  ▸사람 하나 구하기 힘든 현재 상황을 방치하면 가락시장은 몇 년 안에 외국인만 가득한 시장

으로 변모할 것.

도매시장법인 
협회 소속 
토론자

◦ 의견 요지 : 가락시장의 정책이 전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휴업에 따른 피해를 최

소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주요 토론 내용

  ▸가락시장은 전국의 농수산물을 수집·분산할 뿐만 아니라 가격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증



구분 제시한 의견 개요

권거래소와 같은 것(이른바 ‘농산물거래소’)으로, 가락시장의 제도 변경이 다른 지역까지 미

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저온창고, 물류시설 등 인프라가 충분히 갖춤으로써 출하주가 상시 출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만 휴업일이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음. 

  ▸아울러 휴업일 도입 시에는 수도권 도매시장과 휴업일을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유통주체 

간 협의를 통해 출하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농업제도정책
연구소 

소속 토론자

◦ 의견 요지 : 제3차 시범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2027년부터 매월 1회 휴무 또는 성수기 휴

무를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주요 토론 내용

  ▸도매시장 노동환경 개선은 인권 문제이면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

  ▸다만 이해관계자 간 신뢰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약속의 이행이 중시될 필요가 있음. 

  ▸즉,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시범사업은 계획대로 2026년 상반기까지 시행되어야 하며, 3

차 시범사업 추진결과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2027년부터는 월 1회 휴무 또는 성수기 

휴무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 시에는 가격 요소 외에도 산지의 작업여건 악화, 비용 증가 등 제반 

요소가 고려될 필요가 있음. 

농산물 생산자 
협의체 소속 

토론자

◦ 의견 요지 : 휴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한 후 의무휴업 추진 필요.

◦ 주요 토론 내용

  ▸일본은 정가수의매매,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가 50%를 넘고,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상황에서 

의무휴업이 실시되었음.

  ▸도매시장 여건이 열악한 것은 농업인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휴업일 도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가격 폭락, 농가 피해 등에 대해 충분히 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휴업이 추진된다

면 농업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음. 

  ▸아울러 가락시장에서 주 5일제를 도입하면 전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보완책부터 마련

한 후 의무휴업 도입 필요.

농업인 
연합회 소속 

토론자

◦ 의견 요지 : 시간을 가지고 시범휴업 확대할 것을 제안, 휴업확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

인 대안부터 마련 필요.

◦ 주요 토론 내용

  ▸공사는 1·2차 시범휴업 결과 시범휴업 결과 가격하락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누적된 데이터

가 적어 신뢰도가 낮고, 좀 더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가락시장이 농작물재해보험, FTA피해보전 직불, 비축지원, 채소가격안정제, 지자체 최저가격

보장제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무휴업이 가격 하향으로 이어질 경우 농가 전

체에 부담이 될 수 있음. 

  ▸그리고 가락시장의 시범휴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농업인 피해 증가가 확실시됨.

  ▸현재와 같은 조례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일단 교대근무를 통해 근로여건을 개선하되 

시간을 가지고 시범휴업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며, 피해 입는 품목에 대한 대처방안부터 마

련될 필요 있음.



구분 제시한 의견 개요

어업인 
협동조합 소속 

토론자

◦ 의견 요지 : 휴업일을 확대하기보다는, 서울시가 개설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주요 토론 내용

  ▸의무 휴업일 확대로 인해 적정한 수확시기를 놓쳐 발생되는 농수산물 품질 저하, 경매가 하

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민의 몫이 됨. 

  ▸휴업일 확대는 시장 내의 이해관계자들끼리만 합의·조정할 사안이 아니며, 출하자와 소비자

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함.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이므로 교대근무가 어렵다는 부분은,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가 제 역할을 

수행하여 청년세대 신규채용 지원, 하역비 현실화에 따른 추가비용 지원, 가락시장 내 시장도

매인제도 조기 도입, 영세 중도매인 합병 등을 추진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할 사안. 

  ▸즉 휴업일 확대를 통해 시장 전체가 쉴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

여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참석자

수협노량진수산(주) 
소속 참석자

◦ 의견 요지 : 노량진시장의 특수성 고려한 논의 필요.

◦ 주요 토론 내용

  ▸노량진시장은 매출 절반 이상이 활어로 구성되어 있어 휴업일 제도가 농산물과는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1,561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노량진시장에 대해 휴업일 추가

가 적용되지 않아야 함.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 

소속 참석자

◦ 의견 요지 : 즉각적인 휴업 도입보다는 수산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차별적 접근 필요

◦ 주요 토론 내용

  ▸수산물은 대부분 살아있는 상품이라 저장과 보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매가 없는 날은 동

일 품목의 가격이 올라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휴업일이 늘어나면 이러한 가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시장 전체를 멈추는 휴업일의 확대가 아니라, 시장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종사자가 교

대로 쉴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봄. 

노량진수산시장 
종도매인조합 
소속 참석자

◦ 의견 요지 : 개정조례안에 따른 휴업일 추가는 노량진시장을 포함 4개 도매시장 모두에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함. 

◦ 주요 토론 내용

  ▸2025년도에 노량진수산시장 종도매인조합 조합원 1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61명이 참여해 77.6%가 시범휴입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변을 했음. 

  ▸시범휴업에 찬성하는 이유는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구인난이 심각하고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아 현재와 같은 노동여건 하에서는 시장을 오래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월 1회 휴업이 곧바로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변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는 있고, 개정

조례안에 따른 휴업일 추가를 4개 도매시장에 모두 적용하지 않고 노량진시장만 제외하는 것

은 부적절함. 


